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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에 더해 만 

35~39세 청년까지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8월부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거

주 만35~39세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

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 만35~39세 청년들에게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인천시 자

체 사업으로 예산 27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 청년기본조례」와 인천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청년세대 격

차해소를 위한 청년특별대책 과제를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

소하고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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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주거비 지원 확대해 수혜 공백 없앤다.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35~39세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 

- 내년 8월부터 인천거주 무주택 청년 1,500명에 월 최대 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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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청년의 원가구인 보장가구(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 소득 100%이하 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의 월세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

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

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uro.go.kr) 또

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인천시는 신청서 접

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

사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을 결정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형 청년

월세는 생애 1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석 시 청년정책과장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심화된 고용불안정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지원정책 마련과 

추진에 있어 누락과 공백이 없이,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

http://www.bokj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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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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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2022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주민등록상 가구 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00% 이하

인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1.8.5.)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